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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원고(항 소 인)1. 2004총선시민연대 

대표자 박상증 

 

2.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대표자 강병기 

 

3. 광양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양신태 

 

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 정인경 

 

5. 녹색연합 

대표자 박영신 

 

6.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김용우 

 

7.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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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이명순 

 

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자 김영호 

 

10.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표자 박인혜, 한우섭 

 

11. 여수 기독교청년회 

대표자 오광종 

 

12.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자 유종순, 이숭규 

 

13.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김동민 

 

14.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자 이강실 

 

15.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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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박경양 

 

16. 참여자치21 

대표자 민형배 

 

17.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표자 황수영 

 

18.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자 정강자 

 

1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자 최 열, 임길진, 신인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정 연 순, 조 범 석 

 

피고(피항소인)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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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용  중 

 

4. 이  길  성  

 

5. 김  창  균 

 

6. 정  우  상 

 

7. 박  민  선 

 

 

위 당사자간 귀원 2004가합7907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5. 8. 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항소인)들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

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균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8. 17.까

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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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

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

선일보, 김창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

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균

은 나머지 피고들과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금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원과 그 각 돈

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이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주용중, 같은 이길성, 같은 정우상, 같은 박민선은 나머지 

피고들과 각자 원고 2004 총선시민연대에게 금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과 각 그 돈에 대하여 

2004.10.16.부터 이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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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을 합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 항소장부본  

 

 

 

 

 

 

 

200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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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들 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담당변호사  정 연 순 

 

담당변호사  조 범 석 

 

 

 

 

 

 

 

 

 

 

서울고등법원 귀중 


